
S24www.kcp.or.kr

A Comparison of Mental Health Service Systems in South 
Korea and U.S.: Role of Clinical Psychologists in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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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in South Korea a desirable mental health service system plan for local community have been under discussion. In 
particular, opinions are divided over effective mental health treatment methods and accessibility enhancement.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suggesting improvement plan and discovering problem of local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system in 
South Korea by comparing case reviews of U.S. and South Korea. In this review, the researcher examined each the therapy 
method, service delivery system and how mental health service is applied in insurance policy in both countries. At the end of 
the review, the researcher emphasized the suggestion of the review and need of further investigation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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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불안, 자살문제의 증가로 인해 한국에서 심리치료의 수요와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관련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인지행동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Joint ministry, 2016).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신건강서비스 효과

성에 관한 문제인데,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현재 인지행동치료의 

주요제공자인 임상심리전문가가 배제되어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18a). 둘째,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다. 만 18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은 25.4%나 되는데, 정신건강문제로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 22.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Samsung Medical Center, 2017).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신건강사업은 소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문

턱 낮추기’와 같이 의학적 서비스 개선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방법을 놓고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미국과 한국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

의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효과성과 관련하여 치료

방법을,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서비스에서 보험 제도가 어떻게 활

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특징

미국에서 20세기 초반까지는 입원 및 격리 수용이 정신과적 문제

의 일차 치료법이었다. 그러나 1946년 정신보건법, 1963년에 지적장

애인시설과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설립법(Mental Retardation Fa-

cilitie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Construction Act)

이 제정되며, 국가 정신건강정책 방향이 장기 입원수용에서 지역사

회 정신건강체제로 바뀌기 시작하였다(Sundararaman, 2009). 지

역정신건강센터가 일차 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제

공하는 서비스는 ① 단기입원치료, ② 외래환자 치료, ③ 부분입원

(예. 낮병동), ④ 24시간 응급서비스, ⑤ 지역사회기관 및 전문인력 

자문 ∙교육, ⑥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의 사례관리, ⑦ 입원 전 

진단심리평가, ⑧ 약물중독 및 남용 치료, ⑨ 일시거주시설 제공 등

이 있다(Naik, 2017; Hong, Kim, Kim, Yeom, & Lee, 2016). 

지역 정신건강센터는 보통 팀제로 운영되는데, 정신과의사,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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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 정신과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을 이룬다. 대상자

에게 제공되는 치료서비스가 다르고 다양해지다보니, 정신과적 문

제 유형 및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이 팀 내

에서 중요해졌다. 지역 정신건강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에서(Blumenthal & Lavender, 1997), 팀원들은 임상심리학자의 

주된 역할로 ‘적합한 심리치료를 위한 내담자 평가’와 ‘임상 사례 

자문’을 꼽았고, 향후 인지행동치료와 심층심리평가를 더 맡아 주

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 유병률은 날로 증가하는데, 그만큼 정신건강전문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는 점도 치료의 다변화를 꾀하는 계기가 

되었다(OECD KOREA Policy Centre, 2015). 인지행동치료나 대인

관계치료처럼 근거에 기반한 심리치료는 경증 정신장애 환자의 일

차치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증 환자인 경우에도 약물치료와 함

께 심리치료를 적용하면 유의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2018). 즉, 미국

에서는 하나의 정립된 방법만으로 정신장애를 치료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미국심리학회와 미국정신의학회 등 관

련회원들이 보건복지부 담당자들과 의논하여 통합적인 치료 기준 

및 우수사례 지침을 발표하기도 한다. 이에 요즘은 일차진료의사

(primary care physician)와 임상심리학자가 잘 협업해서 대상자에

게 의학적,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료 효과성 및 이용가능

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Fisher & 

Dickinson, 2014; Gunn & Blount, 2009).

보험제도

미국에서 민간보험(private insurance)은 건강보험체계의 핵심이

며, 공적 보험(public insurance)이 민간보험을 보완하는 형태를 취

하고 있다. 

우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노인 및 장애 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보험제도이다(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

es [CMS], 2017).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

강보험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혹은 만 65세 미만의 특

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Part 

A(입원치료), B(외래진료), C(우대보험), D(처방약 보장)로 구분된

다. Part A와 B가 기본구성이며 최소한의 보장 범위를 담고 있다. 예

를 들어, 메디케어 대상자가 정신건강문제로 입원한다면, 한 번 입

원할 때마다 $1,316 공제금액 내에서 60일까지 무료이다. Part A 지

원을 통한 입원은 일생 동안 190일까지 가능하다. 외래정신건강치

료는 Part B에 속하는데, 20%의 본인부담률(coinsurance)만 내면, 

정신과적 진단 면담, 개인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가족치료, 정신

분석, 약물 관리, 진단적 심리 평가, 신경심리평가, 우울증 간이선별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Medicaid)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급여제도인데,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운용한다. 대상자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가입요건을 둘 다 충족하면 건강보험과 의

료급여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Kim, 2005).

반면에 일반시민들은 민간보험을 통해 심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는 1973년 관리의료(Managed Care) 체계에 

기반한 건강유지기구(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능해졌다(Kim, 2011). 민간보험은 직장 보험

과 개인 보험으로 나뉘는데, 법률상 근로자 25인 이상을 둔 사업체

는 HMO 프로그램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어, 미국 근로자들이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제공이 기업의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보험 미가입자가 

많다는 점이 문제였다. 1990년대 공적 보험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민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전체인구의 

16–21%나 되었다(United States Bureau of the Census, 1995; Ben-

nefield, 1998).

보험 미가입자, 비싼 보험료, 보장범위(coverage)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 2010년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

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 제정되

었다(Kim, 2014). 이 법의 핵심은 중산층의 민간보험 의무가입과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의 확대에 있다. 또한, PPACA에서 동일 수

준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며(Jung et al., 2012), 

메디케어 이용자의 외래 정신건강치료 본인부담금(copayment)을 

줄였다. PPACA 개정 전, 외래 정신건강치료 본인부담률은 50%인

데 신체 질병과 관련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이 20%여서, 보험 적

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CMS, 2015). PPACA 개

정으로, 2014년부터 메디케어 이용자의 외래 정신건강치료 본인부

담률도 20%로 줄었다. 메디케이드 이용자는 PPACA 제정 후 지원 

종류 및 금액이 증가하였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절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대상자는 각 거주 지역의 정신건강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원하고 공적 

보험대상이면, 사례관리자(care manager)를 배정받는다. 사례관리

자의 초기평가 후,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심리치료 서비스 범

위, 기간, 지원금액을 알려준다. 그 후 신청자는 가입자 ID카드 및 

네트워크 소속 의료서비스 제공처 목록을 받는다. 목록 중 신청자

가 원하는 치료 기관을 찾아가면 된다(Los Angeles County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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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ment of Mental Health, 2017). 매해 1년 단위로 보험 서비스를 

계약하는데, 보통은 1년 이내의 단기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

다. 요건만 갖춘다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할 수도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의 경제여건 및 장애 수준을 

고려해봐야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의 민간건강보험은 HMO, Point Of Service(POS),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PPO) 등, 크게 3가지 형태의 서비

스 제공방식으로 분류되는데, POS와 PPO는 HMO에서 파생된 방

식이다(Kim, 2011). HMO 형태의 보험가입자는 일단 일차진료의

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심리치료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일차진료의사 소견이 있어야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입자

가 치료자를 선택할 수 없다. POS 방식은 본인부담을 전제로 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치료자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일차진

료의사의 의뢰가 필요하다. PPO 방식은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치료

자를 정해서 서비스받기 때문에, 일차진료의사의 초기 진료나 의뢰

가 필요하지 않다.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CMS 규정

(2017)을 살펴보면, 보험서비스 제공자는 정신과의사, 임상심리학

자(Clinical Psychologist, CP), 개업심리학자(Independently Prac-

ticing Psychologist, IPP), 임상사회복지사, 임상전문간호사, 전담간

호사, 의사보조인, 조산사가 있다. 정신건강분야에서 임상심리학자

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신과의사에 이어, 1990년 7월 1일부터 

임상심리학자가 제공한 심리서비스도 공적 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18). 만약 치료자가 임상심리학

자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치료자의 세부전공이 임상심리학

이 아니라면 개업심리학자 항목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CMS 보험체계 내에서 임상심리학자(CP)가 개업심리학자(IPP)보

다 상위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상 및 개업 심

리학자의 보험 자격요건(Required Qualification), 보장범위(Cov-

erage), 지급(Payment)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심리학자(CP)의 보험적용 요건

자격요건

첫째, 임상심리학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진단 ∙평가 ∙

치료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임상 경력을 바

탕으로 발급받은, 면허증(license)이나 자격증(certi-fication)을 소

지하고 있어야 한다.

보장범위

첫째, 주정부에서 허용한 서비스로, 둘째, 합리적이며 꼭 필요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일차진료의사와 협의 혹은 환

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서에는 상담 시 비밀보장 범위

(예. 환자의 의학적 기록), 상담기간, 동의일 등이 적혀 있어야 한다. 

만약 의사에게 의뢰받았는데 상담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중도에 종

결됐다면, 그 이유, 상담 기간과 방식 등이 적힌 서류를 회신해야 한

다. 넷째, 진단적 심리 평가 및 신경심리평가에 대한 지도감독(su-

pervision)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전

문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보험금 지급

첫째, 보험금은 할당된 보장범위에 한해서 지급된다. 둘째, 건강보

험 의료비 계획(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을 근거로 의사

와 동일하게 보험금을 100% 지급한다.

개업심리학자(IPP)의 보험적용 요건

자격요건

임상심리학자(CP)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심리학자여야 한다. 보통

은 임상심리학에 초점을 두지 않은 심리학과 프로그램(예. 상담심

리학, 교육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① 서비스 수행에 관한 주 

자격관리위원회의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기관(예. in-

stitution, agency, physician’s office)에서 독립적으로 근무해야 한

다. ② 면허증 문제없이 법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심리학

자여야 한다. 

보장범위

첫째, 주정부에서 허용한 서비스로, 합리적이며 꼭 필요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고용주(예. 의사, 기관)

의 행정적∙전문적 통제지시와는 별개이다. 셋째, 환자를 개별치료

해야 한다. 넷째, 상담실이 고용 기관 내에 있을 경우 ① 상담실은 

업무 부서와 명확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한다. ② 기관 소속 환자뿐 

아니라 외래환자들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독립된 장소여야 한다. 

다섯째, 의사 처방이 있다면 진단적 심리 평가 및 신경심리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다. 여섯째, 서비스 비용을 직접 청구하거나 추후 정

산할 권리가 있다.

보험금 지급

첫째, 진단적 심리 평가나 신경심리평가는 보통 보험 적용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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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니, 의사 처방으로 시행할 경우 의사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

힌 서류가 있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 의료비 계획을 근거로 개업

심리학자에게 100% 보험금을 지급한다.

요약정리

미국은 예방 및 초기 중재(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원칙

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과

정에서 임상심리학자가 평가, 진단, 심리치료, 교육훈련, 연구, 사례

관리 과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Twining, 2007). 아울러, 정신건강서

비스의 효과성과 이용가능성을 계속 높이기 위해 보험 적용과 같

은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관련법률

한국에서도 1960년대 이후 정신건강법의 제정 필요성이 여러 차례 

부각되며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예산문제 및 인식부족으로 국회에

서 법안통과가 부결되거나 보류되어왔다(Cho & Kim, 1992). 1995

년에서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정신장애의 예방, 치료, 체계적 관

리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03년 이후 OECD 회원

국 중 한국 자살률 1위가 지속되자,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제정되었다. 2016년에

는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기존 법률의 몇 가

지 문제(Lee, 1995)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은 정신장애환자의 인권개선과 더불어 지

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강화에 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

제에 신속히 개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243개소가 운영 중이며, 운영방식(예. 직영, 위탁), 사업목적(예. 기

초형, 광역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증

정신질환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한다

(MOHW, 2018b).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은 정신장애인의 회복 촉진과 만성화 예

방을 목표로 제공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문제심각도에 

따라 상시, 2주, 1개월, 3개월 등의 기간을 두고 내소 혹은 전화 상담

을 한다. 예산 여유가 있고 대상 기준에 부합된다면, ‘정신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① 전국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서

가 있으면, 12개월(최대 36개월)간 월 18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MOHW, 2018b).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으로 한 예방 및 교육을 목표로 한다.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심리교육이나 홍보, 간이선별검사를 통해 정신건강문제 고위험군

을 발굴한다. 고위험군 의심대상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추가 평가

를 하며, 사례대상으로 최종확인되면 대상자의 동의하에 사례관

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는 1인당 40만 원

이내 진료비(검사 및 치료)를 지원할 수도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과 연계해서 해당 기준(① 정신건

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②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

의 만 18세이하, ③ 일부 본인부담가능)을 충족하고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면, 12개월간 월 16만 원 내외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MOHW, 2018b). 

정리하자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는 외부연계보다 대상자에

게 직접 제공되는 경향이 크다. 지원금 보조방식으로 외부 정신건

강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신건강의학

과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

터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등록

될 수 있다. 결정적으로, 한국에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정

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병원 의사가 제공

한 의학적 서비스에 국한된다. 왜냐하면 한국 의료법 제2조 1항에

서 규정된 의료인(예. 의사)만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은 약물치료 

등 의학적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

겠다.

한국과 미국의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비교

공통점

한국과 미국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은 목표와 지향점이 서로 같

다. 즉, 예방 및 초기 개입에 초점을 두며, 대상자 맞춤별 개입을 위

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Joint 

ministry, 2016). 

차이점

한국도 미국처럼 지역밀착형 정신건강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과 법률적 틀은 마련되었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과 예

산 부족이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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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국내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비

중이 17%에 불과한데(Figure 3),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지역사회 기

관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나 임상심리전문가가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심층심리평가와 심리치료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전문가 부족, 기존직원들의 업무과다 등으로 인해, 현재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약물사용 확인을 포함한 단순사례관리위주의 서비

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미국은 심리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보

강에 초점을 두는데, 사실 미국도 처음부터 심리학자의 서비스를 

보험 처리해주지 않았다(Karlin & Humphreys, 2007). 정신장애 유

병률은 증가하는데 치료 기관 이용률이 낮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심리학자의 서비스를 보험적용하였고, 그 후 사회복지사와 간호

사의 서비스까지 보험적용을 한 것이다. 즉, 미국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험혜택이 다양해졌고, 점진적으로 

치료이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예산문제

정신건강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가 재정

(public finance)인데, 미국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아우르는 보

험제도를 통해 다양한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한국은 제한

된 대상에게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심리서비스를 지원하

고 있다. 한국은 정신건강관련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WHO 

(2015)에 의하면, 1인당 정신건강지출은 영국 $278, 미국 $273인 반

면에, 한국이 $45로 영국과 미국보다 6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

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정신건강지출이 약 3.5배 적었다(Figure 4). 

Figure 2. Psychologists per 100,000 population, 2000 and 2011.
Note. Source: “Mental Health Atlas 2011.”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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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문제

우선 정신건강전문가가 부족하다. WHO(2015)에 의하면, 2013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인력은 영국 318.9명, 미국 125.2명, 핀란드 

99.2명으로 나타났다(Figure 1). 여기에는 정신과의사, 일반의사, 간

호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 의료보조인 등이 속해있

다. 한국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다른 나라와 동일 비교하기 

어렵지만, 2015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인력이 42.0명으로 자체 

조사된 바, 영국의 1/7 수준, 미국의 1/3 수준, 핀란드의 1/2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NCMH], 

2017). 정신건강상담사로 국한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정신건강전문가 부족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Figure 2).

Figure 1. MHS providers per 100,000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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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자격요건 문제

미국을 비롯한 서양은 사회문제적인 요인들로 인해 의료법 개념이 

광범위하다(Jung, 200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면허증이

나 자격증 종류에 관계없이 학력과 임상경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임상심리학자에게 정신과 의사와 동일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

다. 반면에, 임상사회복지사와 임상전문간호사는 수행업무 차이로 

인해 임상심리학자 보험급여 대비 75–85%가량을 적용받고 있다

(CMS, 2017). 

대조적으로 한국은 국가주도의 보험 및 의료 통제로 인해 의료

법 개념이 협소하다. 특히 관련 법률의 상충 문제가 큰데, 정신건강

복지법, 자살예방법,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심리치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법과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혹은 임상심리전문가는 현행

법상 의료인이 아니라서 독립적으로 심리치료를 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8). 정신건강전

문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활동마저 

제한되는 것은 결국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반시

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염려스럽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자격 공인과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주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학교 및 수련 프로

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그러고 나서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취

득한다. ‘임상심리학자’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박사학위와 1년 

풀타임 혹은 2년 하프타임(총 1,750–2,000시간) 수련 경력이 요구

된다. 일부 주에서는 박사 후 과정을 추가이수해야 자격시험에 응

시할 수 있다(Choi, 2014).

한국에서는 한국임상심리학회 혹은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학교 및 병원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임상심리전문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KCPA], 

2018). 최소 석사학위에 3년의 수련(총 3,000시간 이상) 경력이 필요

하다. 한국과 미국의 임상심리전문가 제도를 비교했을 때, 미국은 

학력을, 한국은 임상 경력을 더 요구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과학자-

전문가 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었는지 차

이일 뿐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 자격증은 동

일선상에서 인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민간 심리상담 자격증 관리

방안은 문제로 남는다. 현재 한국에서 심리상담 자격증만 2,362종

이며, 인지행동치료 관련자격증도 33종이 있다(KCPA, 2018). 최근 

들어, 사설 상담소가 많이 늘었는데, 일반대중은 심리 평가 및 치료

를 심도 깊게 배운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비전문가를 사실상 구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 자격증 및 치료기관 인증과 같이 임상

심리전문가 활동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

다. 추후 심리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경우를 위해서라

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제  언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창립된 이후로 지난 50년간 임상심리전문가 

Figure 3. MHS providers in South Korea.
Note. MHCP =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MHSW = Mental 
Health Social Welfare; MHS = Mental Health Nurse. 
Source: “Report on the Current Situation of Mental Health Profession-
als.” by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16, Seoul, Korea: Na-
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8,000

6,000

4,000

2,000

0
	 MHCP	 MHSW	 MHN

17% 29.07% 53.93%

1,264

2,839

5,206

1,134 1,260
2,398

1st Lev.
2nd Lev.

N
um

be
r o

f M
H

S 
pr

ov
id

er
s

Figure 4. Total government mental health spending per capita against 
GNI per capita (US $).

300

250

200

150

100

50

0

277.78 272.8

206.31
184.63

153.7

44.81

U.K
.

U.S.

Sw
az

ila
nd

New
 Z

ea
lan

d

Jap
an

Kor
ea

U
S 

$



You and Lee

S30 https://doi.org/10.15842/kjcp.2018.37.S1.004

수련 및 교육 체계 정립, 정신병리 및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 등에서 

눈부신 성과가 있었다. 이제는 그간의 노력들을 제도와 정책이라

는 안정된 틀 내에서 더 발전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은 우리 임상심리전문가들이 묵묵히 해오던 노력과 성과를 잘 정리

해서 정책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료(Kim, Yun, Seo, 

Kim, & Han, 2013), 아동 및 여성의 성폭력 피해심리치료(Kim, 

2010),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자살유족면담(Kwon & Ko, 2016), 

학교부적응 및 위기청소년 상담(Lee, Chung, Park, Joo & Jung, 

2013)과 같이, 고도의 정신건강전문성을 요하는 일선 현장에서 현

재 임상심리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치료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사업주체(예.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행정안

전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가 다르고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

다 보니, 서비스 중복제공 내지 사각지대 발생과 같은 문제가 일어

나고 있다(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3). 통합적

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각 심리

치료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

정이 필요해보인다.

그 다음으로, 임상심리학자들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

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장애

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전반적인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국

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 단락에서 언급된 심

리치료 사업보다 일찍 운영되기 시작하여, 지역사회 체계 구축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신건강전

문요원 제도상으로는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성

격이 구분되지만(NCMH, 2018), 실제 근무현장에서는 업무 분장

이 불분명해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이 심리 평가 및 치료 업무에 

전념하기 힘들다. 또한, 업무지침상으로는 경증과 중증 환자를 구

분하여 맞춤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증환자 

위주로 약물사용법을 포함한 사례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임상심리학자들이 전문성을 발

휘하기 어렵다보니, 근무를 꺼려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임상심리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가 필요하다. 심리치료를 포함한 심리서비스에 관한 법제화(이하 심

리서비스법)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고, 임상심리전문가의 정체성문

제와 더불어 정신건강체계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법률 제정이 되어

야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심리서비스법 제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Jeon & Lee, 2017). 이에 두 가지 대안이 있어 

보인다. 첫째,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법률개정 과

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례로, 간호사는 의료법을 따르

게 되어 있고, 의료법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정이 있는데 업무범

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

였다. 2018년 2월 28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점차 간호사 업무의 

확대 및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쉽지 않다면, 각 지역단체의 조례제

정을 위해 임상심리학자들이 힘쓸 필요가 있다. 2011년에 자살예방

법이 제정된 후로 서울시 일부 자치구, 수원시 등에서 구민이나 시

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부터

는 서울시에서 서울심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 중인데, 안정된 운영

관리를 위해 2017년 9월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Seoul Metropolitan 

Council, 2017). 이 조례안은 시의원, 임상심리전문가, 관련 종사자 

등이 참여한 공청회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될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4월 경상남도에서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경상남도 심리지

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인데(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2018), 각 지역단체 수준에서 조례가 제정되다 

보면 이를 근거로 심리서비스법 제정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

다. 제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학술적, 행동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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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과 미국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비교: 지역사회 현장에서 임상심리학자의 역할

유득권 ∙이영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현재 한국에서는 바람직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정신건강치료 방법과 접

근성 강화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방법을 놓고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미국과 한국 사례를 비교

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치료방법, 서비

스 전달체계 등을 각각 살펴보았고, 정신건강서비스에서 보험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언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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